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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산 콘도개발 비리의혹 규명을 한 

행 사무조사 결과보고서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2. 7. 

북 산 도개  리  규명  

행 사 조사 특별 원회

｢지 자 법｣ 41조, 같 법 시행  39조부  45조 지  규 ,  

｢ 울특별시 행 사 감사  조사에  조 ｣에 라 북 산 도개

 리  규명   행 사 조사 특별 원회가 실시  행 사 조

사 결과를 아래  같이 보고함.

Ⅰ. 행 사무조사 특별 원회의 구성

1. 경

◦ 2011  2월 25일 원 외 38인 부  ‘북 산 

도개  리  규명   행 사 조사 요구 ’가 지

자 법 41조에 라 출 어, 같  날 229회 임시회 

4차 본회 에 보고 어 가결 .



◦ 2011  4월 13일 230회 임시회 1차 본회 에  울특

별시 북 산 도개  리  규명   행 사 조사 특

별 원회 구 결 안과 행 사 조사 특별 원회 원 12인

 임함(민주당 11인, 원 1인).

◦ 2011  4월 28일 230회 임시회  북 산 도개  리

 규명   행 사 조사 특별 원회는 민주당 

원  원장  민주당  원과 원 보 원  

각각 부 원장  임 고 행 사 조사계획 를 채택함.

◦ 2011  5월 2일 230회 4차 본회 는 북 산 도개  

리  규명   행 사 조사 특별 원회가 출  행

사 조사계획 에  보고를 고 원안  승인함. 

◦ 2011  10월 12일 234회 3차 본회 는 북 산 도개

 리  규명   행 사 조사 특별 원회 동 간

 1차연장 는 것  승인함.

◦ 2012  2월 27일 236회 2차 본회 는 북 산 도개  

리  규명   행 사 조사 특별 원회 동 간  

2차연장 는 것  승인함.



2. 행 사 사 특별 원회  

가. 원명단(12인)

구  분 단체   원   고

 원 장 민주통합당   

부 원장

민주통합당   

원  보 

    원

민주통합당
(8인)

  

 용 

  태  

 운 

이  훈

이 행 자

임  균

 조 웅

소속
(1인)

 연 



나. 직원명단

소  속 직    명   고

도시 리 원회 원  종 식 2011.4.13~‘12. 6. 30

〃 원 조  래

〃 행 사 이 재 근

〃 입법조사 임 경 

〃 〃   신

〃 시 주 양  철

〃 행 주   

〃 〃 엄  갑 2011.4.13~9.9

〃 〃   2011.9.9~ 재

〃 워드요원 이  

〃 〃   경

사담당 속   녹취요원 2 명



Ⅱ. 행 사무조사 특별 원회 활동개황

1. 사  목

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 14-3번지 일 에 건  인 ‘The 

Pinetree Condo & Spa’(이  북 산 도라 함)는 국립공원 북 산

에 인 고 있어 다양  개  규 를 고 있 며 고  도가 

들어 에는 곤란  곳임에도 불구 고, 울시는 컨벤 산업  시

킨다는 취지만  북 산 도 시 계획‧건  엄격히 리 는데 소

히 다는 지 이 있는 등 인‧허가 과 상   재량권  남용 등

에 해 많  이 고 있고 검찰조사도 있었  ,

사 인 사건  소추에 여 지 않는 범 에  북 산 도 시 사

업   여부  ‧심 , 인‧허가 과  롯  일  사업진행 

차, 분양과  차, 그 에 이 사업  러싼 일체  내용  

원회를 구 ‧운 여 조사 여 규명 고자 는 것임.

2. 사 간

2011  4월 13일 ~ 2012  7월 12일 (1  3개월 간  범 에  

동종료일 지)

3. 사  범

◦ 북 산 도 시 사업  , 심 , 인허가 등 계 법규

에 른 일  과



◦ 북 산 도 시 계획, 분양계획 등 시 사업  계획이 

계 법규에 합 게 립 었는지 여부 등 

◦ 도시계획 원회 등 각종 원회  자 ‧심  과

◦ 원지‧공원  고고도지구 리실태 

◦ 북 산 도 시 사업  인  인  북 산국립공원  도시

경 에 미 는 향

◦ 타 ｢지 자 법｣ 41조  같  같 법 시행  42조에 

고 있는 울특별시 사  임 는 탁 아 처리 고 

있는 사  범   북 산 도 시 사업과 여 원

회에  조사가 요 다고 인  사항

4. 사대상

가. 울특별시 실‧국‧본부‧사업소(4본부, 2국, 1사업본부)

◦ 도시계획국

◦ 자인본부

◦ 푸른도시국

◦ 도시안 본부

◦ 맑 경본부

◦ 도시 시 본부

◦ 상 도사업본부



 명 소 속 직  고 참 여부

병 도시계획국 국장 - 참

안승일
자인본부

획 - 〃

푸른도시국 국장 - 〃

도시 시 본부 

시 국
국장 - 〃

안건
자인본부

재과
과장 - 〃

〃

재과
과장 - 〃

구본상
〃

과
과장 - 〃

푸른도시국

푸른도시 책과
과장 - 〃

종
〃

공원조 과
과장 - 〃

이춘희
〃

자연생태과
과장 - 〃

이종남
〃

자연생태과
과장 - 〃

이 원
도시계획국

도시계획과
과장 - 〃

권 욱
〃

도시계획과
과장 - 〃

나. 계

◦ 강북구청

다. 증인  참고인

◦ 증인(39명)



장래황
〃

시 계획과
과장 - 〃

용
도시안 본부

도 시 과
과장  시 계획과장 참

후 경본부

경 책과
과장 - 〃

종장
도시 통본부

통 책과
과장 - 〃

고태규
도시안 본부

천 리과
과장 - 〃

손창
상 도사업본부

부
부장 - 〃

이상
〃

부
부장 - 〃

동건 행 국 -
 도시계획 원회

담당 장
〃

인규 - -
 울시 

공원조 과장 불참

황 철
 강북구 

도시 리국 국장 - 〃

귀원
강북구 

푸른도시과
과장 - 참

인 강북구 
도시 리과

〃  강북구 도시개 과 
업

〃

우 강북구 
1동

〃  강북구 도시뉴타운과 
업

〃

용우
강북구 

자인건축과 〃 - 불참

안부래
강북구 

민원여권과
〃

 강북구 체 과 
업

참

인겸 - -
 강북구 도시계획  

업
불참

용일 진구 
도시 자인과

주  강북구 도시계획시
( 원지)업  담당

참

창식 구청 구청장
 도시계획 원회 

원장 불참

풍 - -  강북구청장 참



이상 - -  강북구 부구청장 불참

권종 - -  강북구 부구청장 불참

희 - ( )시 원  도시계획 원회 원 〃

강병근 건국

‘08  강북구 우이동 
도시계획시 ( 원지) 부

시  조 계획 결   
건축  높이    
도시계획소 원회심 원

불참

원 양 〃 참

손 앙 〃 불참

승 - ( )시 원 참

※ 불참 증인에 해 는 지방자치법 등 규 에 라 처리

 명 소 속 직  고 참 여부

겸 강북구 구청장 - 불참

시립 도시공원 원회 원 〃

〃 연구 원 〃 〃

이  트  D&I  토지소 주 참

경태 〃 상 - 〃

 인트리 이사 개 시행자 불참

종 ㈜ 림건축 실장

인트리 도미니엄 
개  

〃

욱 〃 소장 〃

장 용건 ㈜ 이사 〃

심 구 국자산신탁㈜ 이사 〃

※ 증인 및 참고인  특별 원회 구  당시를 로 작 한 것임.

◦ 참고인 (10명)



구 분 일 시 의  사  일   고

1차
원회

2011

4월 28일
(목)

1. 원장 임

  ◦ 추천 원 :  원(민주당)

  ※ 원장  추천  원

     : 태 원(민주당)   

  ※ 원장 임 직 행 원장

     : 연  원(민주당)

  ◦ 원장 임결과 : 추천 원 임가결

2. 부 원장 임 

  ◦ 추천 원 

    -  원(민주당)

    - 보  원( 원)

  ※ 부 원장  추천  원

     : 태 원(민주당) 

       이행자 원(민주당)

  ◦ 부 원장 임결과 : 추천 원 임가결

3. ｢북 산 도개  리  규명   
행 사 조사계획 ｣ 채택  건

  ◦ 행 사 조사계획  채택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2차
원회

2011

5월 30일
(월)

1. 업 보고

  ◦ 증 인  : 도시계획국장 등 13명

  ◦ 업 보고자 : 도시계획국장, 
획

2. 울시 사항 질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3차
원회

2011

6월 16일
(목)

1. 업 보고

  ◦ 업 보고자 : 부구청장

  ◦ 강북구청 참 자 : 부구청장 등 9명

2. 강북구 사항 질

3. 북 산 도개  장

  ◦  : 강북구 우이동 산14-3번지 일

  ◦ 장안내 : 장소장 등 공사 계자

◦장소: 강북구청

◦장소: 북 산 
도개  장

5. 원회 동경과



4차
원회

2011

6월 17일
( )

1. 울시 사항 질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5차
원회

2011

9월 20일
(월)

1. 증인  참고인 채택  건

  ◦  토지소 자  개 시행장 등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6차
원회

2011

11월 2일
( )

1. 북 산 도개   증인  참고인에 
 청 (증언  진 ) 실시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7차
원회

2011

11월 4일
( )

1. 북 산 도개   증인  참고인에 
 청 (증언  진 ) 실시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-
2011

11월 23일
( )

1. 조사 원 울시장 면담 ◦장소: 시장실

-
2011

11월 25일
( )

1. 북 산 도개   본회  시 질

  ◦ 원장
◦장소: 본회 장

-
2012

1월 16일
(월)

1. 울시장과 조사 원 장답사
◦장소: 북 산 

도개  장

8차
원회

2012

2월 24일
( )

1. 북 산 도개   울시 조사결과 청취

2. 울시 도시계획 원회 원 해  구 건
안 채택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-
2012

4월 23일
(월)

1. 북 산 도개   본회  시 질

  ◦ 원장
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9차
원회

2012

7월 5일
(목)

1. 북 산 도개   결과보고  채택  건
◦장소: 시 회 
도시 리 원
회회 실



Ⅲ. 행 사무조사 활동내용

1. 보고

가. 도시계획국

⑴ 사업 상지 황

     황

◦      : 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-3번지 일

◦ 면    

▸ 도시계획시 ( 원지) : 124,185㎡

▸ 원지내 사업 상지 :  80,060㎡

◦ 도시계획사항 

▸ 용도지역 : 1종 일 주거지역

▸ 용도지구 : 고고도지구 5  20m( 시 7  28m)

▸ 도시계획시  : 원지

◦ 존 시  : 그린 크 (6 )  폐쇄  장, 희시  등

  안이  (입안취지)

◦ 존 건축 (1965  신축)  장 등이 노후 고 폐쇄

 채 어 도시미  해 고 원지  양, 안

 등 능 불가능

◦ 존 노후시   계곡주변 식  등  체계 인 

 도모  국립공원과 연계  양 시  , 산악



   인 라 구축

◦ 울시민이 도심지 근거리에  락과 양  즐   있

는   양공간  용토  여 시민들  삶  

질 향상  지역경  에 여

⑵ 사업  추진경

◦ 1968.01.15 : 도시계획시 ( 원지) 결

◦ 2007.10.24 : 도시 리계획(안)결  안  출 〈사업시행자→강북구〉

◦ 2008.01.23 : 도시 리계획(안) 열람공고 〈강북구〉

◦ 2008.03.10 : 강북구 도시계획 원회 자  〈강북구〉

◦ 2008.05.27/2008.06.24 : 울시 도시공원 원회 자

◦ 2008.07.24 : 부시  조 계획 결  요청 〈강북구→ 울시〉

◦ 2008.10.22/2008.11.05 : 울시 도시계획 원회 

심 (10.31 장답사)

◦ 2008.11.27 : 도시계획시 ( 원지)변경결   부시  

조 계획 결 고시

◦ 2009.04.01 :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인 〈강북구〉

◦ 2009.08.19 : 울시 통 향분 ‧개 책 료

◦ 2009.10.27 : 도시계획시 ( 원지)사업인가  건축허가 〈강북구〉

◦ 2009.11.05 : 도시계획시 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 〈강북구〉

◦ 2009.12.28 : 착공

◦ 2010.04.29 : 건축허가 변경 승인 〈강북구〉

◦ 2011.02.08 : 사 보‧분양 지 인철  시달 〈 울시→강북구〉

◦ 2011.02.15 : 사 뢰 〈 울시→북부지검장〉

◦ 2011.10.14 : 사종결( 없 ) 〈북부지검장→ 울시〉



⑶ 사업계획 사항

  사업계획( 부시  조 계획)

◦ 토지이용계획 : 124,185㎡ ( 회 개 면  80,060㎡) 

구   분 면 (㎡)  부 내 역

시 부지  21,975
 희 900, 운동 1,150, 양 12,129, 편익 3,035, 
 타 4,761

    타 102,210
 녹지 29,127, 조경 46,956, 도 주차장 17,525, 
 천 8,602

◦ 건축계획 : 15개동 (지  2  ~ 지상 7 )

구   분 면 (㎡)  부 내 역

건축규모 15 개동  지상 5  2동, 6  3동, 7  9동 / 지  2  1동

건축면 13,889㎡  연면  99,607㎡

용    도
 양시 (도심  도미니엄 14개동 332객실), 특 시

(산악  1동), 부  편익시

◦ 건폐 , 용 , 높이

건 폐 용  률 높  이

23% 이

(개 부지 18%)

110% 이

(개 부지 102%)
7  이

  건축   용

◦ 원지는 도시계획시 써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

법 ｣(이  ‘국토계획법’이라 칭함) 시행  83조에 

라 용도지역‧용도지구안에  건축 ( )  규  

용 지 않 .



▸ ｢도시계획시  결 ‧구조  에  규 ｣에

 도시계획시  결 시 건축 인 경우 건폐 , 용  

 높이  범 를 함께 결 토  고 있 .

◦ 이에 국토계획법에 는 건폐   용  범  내에  

별도   과 침  용, 도시계획 원회 심 를 

거쳐 부시  조 계획  함.

▸ 국토계획법 : 84조~ 85조 (용도지역 안에  건폐 , 

용 )

▸ 시장 침 : - 북 산‧남산주변 고고도지구 

- 도시계획시 ( ) 부시  조 계획 개 시행

구 분 지 역 국계법 조

건폐
1종 일 주거지역 60% 이 60% 이

2종 일 주거지역 60% 이 60% 이

용
1종 일 주거지역 100~200% 이 150% 이

2종 일 주거지역 150~250% 이 200% 이

〈 건폐   용   〉

구 분 근 거  

 
◦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

  71조 1항 3  별 4, 4  별 5

1종일 주거지역: 4 이

2종일 주거지역: 7 이

 

 용

◦ 고시 2005-270  용도지구 변경결

  - 북 산‧남산주변 고고도지구 

5  20m 이

→ 시 7  28m

◦ 도시계획시 ( ) 부시  조 계획

   개 시행 (시장 침 335 , ‘04.5.25)

1종 일 주거지역

: 5  → 7 이

〈   〉



⑷ 도시계획 원회 심  사항

  도시계획 원회 심  개요

◦ 1차 (2008.10.22)

▸ 안건명 : 도시계획시 ( 원지) 부시  조 계획 결  

 건축  높이  

▸    : 강북구 우이동 산14-3

▸ 내  용

   - 부시  조 계획 결 (135,344㎡)

   - 건축  높이  (5  20m → 7  28m)

◦ 2차 (2008.11.05) : 안건명, , 내용  1차  동일

  심  결과

◦ 1차 (2008.10.22) : 보

▸ 장답사  공원 조 본계획 검토후 심

▸ 공공  강  차원에  주차장, 변공간 개  고

▸ 7  일변도  건축계획 지양(건폐  상향 안 등 검토)

※ 장답사 : 2008.10.31( ) 14:00

◦ 2차 (2008.11.05) : 가결

▸ 공공  강  차원에  우이천변 변공간   지

주차장  일 개

▸ 장 부지내 건축  1동 외

▸ 10동 건축  조



⑸ 부시  조 계획 (2008.11.27)



나. 푸른도시국

⑴ 공원조 과

◦ 강북구 도시계획시 (우이동 원지) 조 계획(변경) 사 자

 - 2006. 12. 4 (신청)

 - 2006. 12. 6 (신청 : 원지 시 면 이 재  도

시 리계획 황과 상이 므  황에 맞게 후 재

신청  것)

◦ 울시 도시공원 원회 1차 자 (2008.05.27 울시 공원조 과)

▸ 소 원회에  장   재검토후 6월 도시공원 원회 

재자

◦ 울시 도시공원 원회 2차 자 (2008.06.24 울시 공원조 과)

⇒ 조건부 동

검토의견 조치계획 고

지 경  고 여 입체  고 

 높이 재조

당  체 7  계획  높이를 5~7

 향조

주( 인) 스 건  1동 고 

주변건  이를 보조 는 개  건

상지 남 진입부에 커뮤니티시  1동

고 존 가 망  심  건

변 크리에이  시  도입 고 운

동시  진입부 앞쪽  변경

우이천과 는 지역내 변 크리에

이  시 도입  운동시  진입부  

조

< 울특별시 도시공원 원회 자  결과 검토 견  조 계획>



다. 획

⑴ 재과

◦ 사업면 이 3만㎡ 이상이므  ｢ 재보 법｣ 91조에 

라 재 지 조사를 실시 고 그 결과를 재청과 

◦ 매장 재 견시 ｢ 재보 법｣ 54조에 라 상 변

경없이 구청에 신고

◦ ｢ 재보 법｣ 90조(건 공사시  재보 )2항  ｢

울특별시 재보 조 ｣ 14조 2(건 공사시  

재보 )에 해당  경우, ｢ 재보 법｣ 34조(허가사

항), 동법시행규  30조(국가지 재 등  상변경 

등  행 )에  상변경 허가를 득해야함.

※ 재과-1912(2008.2.5)에 라 시 계획과장 통보함.

⑵ 과

◦ 사업승인 단계  사업계획 승인  여 아래  

같  검토 견이 요구  통보

▸ 양 도미니엄이 ｢ 진 법｣ 3조1항2  합목

에 맞는지 여부

▸ 분양이 가능  양 도미니엄에 해 사업승인에 

가 없는지 여부

▸ 평  없 나 17~50평 도인 도시 이 아닌 

54~105평  도가 과연 객   시 인지 여부 



※ 진 담당 -1126(2008.1.25)에 라 시 계획과

장 통보함.

◦ 2011.2.15 : 울북부지검 사 뢰 ( 울시→북부지검장)

▸ ｢ 진 법｣ 15조에 라 양 도미니엄 사업계획

승인   사업에 해 ｢ 진 법｣ 20조에 른 

분양  회원모집계획  승인 없이 사 분양  주택

 분양 고 있다는 언 과  ｢ 시‧ 고  공

에  법 ｣ 3조  ｢주택법｣ 9조‧ 16조‧ 38

조 여부를 사 뢰 함(2011진 88 ). 

◦ 2011.10.14 : 사종결( 없 ) 〈북부지검장→ 울시〉

라. 강북구청

⑴ 사업개요

◦ 소 재 지 : 강북구 우이동 산14-3번지 일원

◦ 사 업 주 : ㈜  인트리 이사   

◦ 부지면  : 80,060㎡

◦ 건축면  : 13,889㎡

◦ 연 면  : 99,607㎡

◦ 사 업  : 632,256 만원

◦ 주요시  : 시   부 시

▸ 시 내용 : 14개동(7  9개동, 6  3개동, 5 2개동) 

▸ 객    실 : 332객실

▸부 시  : 회 장(1,272㎡), 스토랑(582㎡), 실‧내외 



장(2,455㎡), 편 (140㎡), 인

(258㎡), 스포 클럽(1,505㎡), 키즈클럽

(84㎡), 산악 (1,522㎡) 등      

◦ 공 일 : 2012  4월경(당  계획안)

◦  진행사항 : ｢ 진 법｣상 ‘분양 는 회원모집 

계획 ’를 출‧승인  상태임.

◦ 도  조감도

⑵ 추진경

◦ 2007.03.21 소 권 이



▸ 주식회사 그린 크(1967.10.8)에  ㈜씨티앨리트앤

컴퍼니  소 권 이 (매매)

▸ 2007.3.26 ㈜다 부동산신탁  토지신탁

◦ 2007.10.24 : 도시 리계획(안) 변경결  안  출[사

업 자→푸른도시과]

▸ 본 원지는 1968  1월 15일에 원지   지 고

시 었 며 1999  5월 1일 원지 조 계획변경 이

후 시  변 가 많  상태임.

▸ 주 5일  근 에 른 경변 에 른 시민들  락 

 양에  심이 높아짐에 라 원지 시  시

 름에 부합 는 시  도입  원지  효 인 

개 이용  도모   있도  조 계획 결 이 요구 .

◦ 2008.01.17 : 도시 리계획(안)  요청[푸른도시과 → 

울시 시 계획과]

◦ 2008.01.23 : 도시 리계획(안)  사 경 검토( 안)

에  열람공고(강북구 공고 2008-40

)[푸른도시과]

▸ 원지 766,863㎡→135,344㎡

▸ 건폐  30% 이 , 용  130% 이 , 높이 7  이

▸ 우이동 원지는 1968  1월 15일  결  고시  

도시계획시 ( 원지)  1983  4월 2일 북 산국립

공원 지  약80%가 국립공원에 편입 었 며, 잔여



부지에 해 만 도시계획시 ( 원지)  남아 있어 국립

공원  편입  지역  척 고 재  토지이용계획상 

합  용도  조  통해 도시계획시 ( 원지) 경계 

 면 과 부시 조 계획  변경결 고자 함.

◦ 2008.03.10 : 강북구 도시계획 원회 자 (조건부 가결)

[도시계획과]

▸ 조망권  고  건축 , 신축건  외부에  드러나

지 않도  검토

▸ 우이천변  자연 벽 여 외부  차단 여 합리

이고 주변지역과 조   있는 종합 인 계획이 도

 

▸ 산악  조  후 상양도에 른 지‧ 리 등에 

 책 립

◦ 2008.05.27 : 울시 도시공원 원회 1차 자 [ 울시 공

원조 과]

▸ 소 원회에  장   재검토후 6월 도시공원 원회 

재자

◦ 2008.06.24 : 울시 도시공원 원회 2차 자 [ 울시 공

원조 과] ⇒ 조건부 동

▸ 지 에 라 건  고를 조 여 

▸ 국립공원  경  해 지 않는 범  내에  조

▸ 개  인해 존 자연  훼손  소 는 범  내에

 추진



▸ 주( 인) 스 건  1동 고, 주변건  이를 

보조 는 개  건   요

▸ 원지 입지   취지를 살  동천  계 에 

변 크리에이  시  도입 요

  ◦ 2008.07.24 : 도시계획시 ( 원지)  부시 조 계

획 결  요청[도시계획과 → 울시 시

계획과]

▸ 원지 696,863㎡→135,344㎡

▸ 건폐  23%, 용  110%, 높이 7 ‧28m 이

▸ 사업면  78,922㎡, 건축면  14,298㎡

▸ 본 원지는 1968  1월  도시계획시  결  이

후 부시 조 계획 결 이 이루어지지 아니 여 건  

신증축이 불가능 며, 이  인해 건 이 노후

고 부 시  등  노후  원지  능  못 고 

있는 실 임.

▸ 울시 컨벤  산업  강 계획과 불어 도권 일

를 찾는 객    있 며, 주변에 산재  많

 역사 지  국립공원인 북 산이 명소  개

  있도  원지시   부시 조 계획(안)이 결

는 것이 타당함.

◦ 2008.10.22 : 울시 도시계획 원회 심 (1차)[ 울시 

시 계획과] ⇒ 보

▸ 장답사  공원조 본계획 검토 후 심



▸ 공공  강  차원에  주차장, 변공간 개  고

▸ 7  일변도  건축계획 지양(건폐  상향 안 등 검토)

◦ 2008.10.31 : 울시 도시계획 원회 소 원회 장답사

[ 울시 시 계획과]

◦ 2008.11.05 : 울시 도시계획 원회 심 (2차)[ 울시 

시 계획과]

▸ 건축   (5  20m → 7  28m이 )

▸ 공공  강 차원에  우이천변 변공간   지

주차장  일 개

▸ 장 부지내 건축  1동 외, 10동 건축   조

◦ 2008.11.27 : 도시계획시 ( 원지)변경결 ‧지 도면  

부시 조 계획 결 고시( 울특별시고

시 2008-429 )[ 울시 시 계획과]

▸ 면  : 135,344㎡  

▸ 용도지역 : 1종일 주거지역

▸ 건폐  : 23%이 /용  : 110%이 /높이 : 7 이

◦ 2008.12.05 : 도시계획시 ( 원지) 사업시행자 지  고시

[도시계획과](강북구 고시 2008-66 )

▸ 사업  종   명칭

    - 종  : 도시계획시 ( 원지)사업

    - 명 칭 : 우이동 원지 개 사업

▸ 사업시행자  명칭 : ㈜씨티앨리트앤컴퍼니( )

▸ 사업면  81,470㎡ (33개 지)



◦ 2009.02.05 :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인 신청

▸ 신청인 : ㈜씨티앨리트앤컴퍼니  

▸ 업  종 : 양 도미니엄업

◦ 2009.04.01 :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인 

료[ 체 과]

▸  16개부 (외부  2곳)    처리

▸  26개 승인조건 부과 처리

◦ 2009.06.09 : 강북구 건축 원회 건축심  상 [ 자인 건

축과] ⇒ 심 결과 재심

▸ 단  상 도면 보

▸ 일 인에게 공   있는 시  등  추가 보 안 

검토

▸ 소 상 불리  동에  해결 안 검토

◦ 2009.06.11 : 도시계획시 ( 원지) 부시 조 계획(변

경)결  고시[도시계획과](강북구고시 

2009-32 )

◦ 2009.06.23 : 강북구 건축 원회 건축심  상 [ 자인 건

축과] ⇒ 심 결과 조건부 동

▸ 산악 , 컨퍼런스  존 계획안  시행

▸ 주  경 실  통과높이는 6M 이상

▸ 차량 주차 공간, 버스 베이 등  계획

▸ 지 주차장  고 높이 조  검토, 건  합부 균열

지 책 립 



◦ 2009.09.05 : 도시계획시 사업( 원지) 실시계획 인가를 

 열람 공고(강북구 공고 2009-644

)[ 자인 건축과]

▸ 사업  종   명칭, , 시행자, 사업 간 등 공고  

◦ 2009.10.01 : 도시계획시 사업( 원지) 실시계획인가 열

람  공고(강북구 공고 2009-709

)[ 자인 건축과]

▸ 사  : 건축면 , 건폐 , 연면 , 용  

◦ 2009.10.27 : 강북구 건축허가 승인 료[ 자인 건축과]

(강북구 고시 2009-64 )

◦ 2009.11.06 : 업 사업계획변경승인 료(1차변

경)[ 체 과]

▸ 객실  변경(364 → 337객실) 

◦ 2009.12.24 : 사업시행자지  변경고시(강북구2009-77

)[도시계획과](법인명칭 변경 : ㈜씨티

앨리트앤컴퍼니 → ㈜ 인트리)

◦ 2009.12.28 : 착공신고  처리 료

◦ 2010.04.06 : 건축허가변경 

◦ 2010.04.29 : 건축허가변경 처리 료[ 자인 건축과]

▸ 주요 변경 사항 : 객실  변경, 량 과도에 른 지 

면  변경(1㎡감소) 등

◦ 2010.05.18 : 업 사업계획변경승인 료(2차변

경)[ 체 과]



▸ 객실  변경(337→332객실)

◦ 2011.02.10 : 분양  회원모집 차  철  통보[

체 과→사업시행자]

◦ 2011.08.11/09.09/09.20/09.22 : 분양  회원모집 계획

 출[사업시행자→ 체 과]

▸  지 면  : 80,060.00㎡

▸ 건 축 면  : 13,889.00㎡

▸ 건축 연면  : 99,607.00㎡

▸  / 동  : 지 3  ~ 지상5~7  14개동  

▸  332객실[64㎡ (20실), 77㎡ (36실), 200㎡

(92실), 241㎡ (92실), 274㎡ (36실), 385㎡

(28실), 415㎡ (21실), 504㎡ (7실)]

▸ 분양 태 : 회원  1실 20구좌  공  1실 5구좌(회

원  56실 1120구좌, 공  276실 1380구좌)

◦ 2011.09.23 : 분양  회원모집 계획  검토결과 통보[

체 과→사업시행자]

⑶ 주민 책 원회 민원 답변 내용(강북구 답변)

  민원사항 #1

◦ 질 내용

▸ 강북구는 우리 단체  2010.07.16일자 煎그린 크 자리 

인트리 도미니엄 신축공사에  사 경 검토  

 이행부실 시 요청 진 에 해  “우이동 산14-3번



지 일  도미니엄 개  사업에 ｢ 진 법｣ 15조  

같  법 시행  11조 규 에 라 부  소 업  등

에  를 거쳐 2009.04.01 사업계획 승인 후, 건축허

가를 거쳐 공사를 진행 고 있다”고 답변 습니다. 그러

나 사업 상지는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에 

른 1종 일 주거지역 고고도지구  지 어 있습니다.

▸ 첫째, ｢ 진 법｣ 15조  같  법 시행  11조

 규 에 르  이 에  토지 질변경이 이루어 야 

는데 질변경 행 가 없이 처리 게  사 가 엇인지 

해당 법규에 거 여 답변 여 주시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도시계획과)

▸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 56조(개 행  

허가)에 라 도시계획사업에  행 는 토지  질변경 

허가를 는 상에  외  알 드립니다.

◦ 질 내용

▸ 째, 라  사업 상지는 ｢도시계획시  결 ‧구조 

 원지  ｣ 56조  57조에 해당 지 않는데도 

불구 고, 이를 ｢ 진 법｣에  원지  처리 게  

사 를 해당 법규에 거 여 답변 여 주시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도시계획과)

▸ 동 원지는 1968.1.15 건 부고시 34   결  

사항 , 원지  구조  이 명시  ｢도시계



획시  결 ‧구조  에  규 ｣(2003  

)  前규 인 ｢도시계획시 에 규 ｣이 1979

에  , 그 이 인 1968  당시 계법 에 라 주

거지역에 원지 결 이 가능 여 도시계획시  결

 것  단 니다.

  민원사항 #2

◦ 질 내용

▸ 사 경 검토 과 에  “건축  훼손  부지  나

지에 7 →6 , 7 →5  지 에 맞추어 변경 조

여 건   것이며, 자연생태 경  훼손 지 않

도  겠다.”고 합 습니다. 그러나 자연생태 경  

훼손 지 말라는 지시에도 불구 고 사업자  생 상태가 

불량 고 보존가지가 낮  목들이라는 명목  많  

목  마  거 습니다. 그리고 강북구는 이 양

고 상가 가 높  목  인근 보존 녹지  이식

다고 우리에게 답 습니다.

▸ 질  1 : “지 에 맞추어 고를 변경 조 여 건  

겠다.”는 합 에도 불구 고, 건축  지 에 맞추

지 않고 일  토 여 균일 게 를 닦고 있습니

다. 이러  건축허가가 어떻게 가능 지 해당 법규에 근거

여 답변해 주시  랍니다.

▸ 질  2 : 사업자 에  이식 다는 식생  종  

량  장소를 증   함께 시해 주고, 사업자 에  



자연생태경 에   사 경 검토 견  시

도  허가  인  사 를 해당법규에 근거 여 답변

해 주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

▸ 질  1(담당부 : 자인건축과) : 인트리 양 도

미니엄 부 건축규모( )는 2008.11.27 도시계획시

( 원지) 변경결 ‧지 도면  부시  조 계획 결 시 

건축  가 결 었 며, 부에 연결  지 주차장 

상부에 일부 건축 이 도  건축허가 처리 었 며, 

각각  구역별  나 어  차  시공  재 일

부 구역에  굴착  지  공사 임  알 드립니다.

▸ 질  2(담당부 :푸른도시과) : 자연생태경  보 를 

해 목집단 생 지역  보존 리 고 있 며, 일부 공사구

간(건축  부지, 도 구간 등)내 목  이 양 고 

보존가 가 높  목에 해  우리구  여 이식  

벌채토  조 습니다.

  민원사항 #3

◦ 질 내용

▸ 사업자  야생조  산란  4월 5월 6월부  재 지 

지속  공사를 강행 고 있는데도 불구 고, 강북구  

답변 에 면, 3월 에 토공사 1공구 착  후 6월  

토공사 2공구 착 는 등 단계  분리 주를 통해 공

 조 겠다고 습니다.



▸ 질  : 강북구  답변  말이 맞는다면, 재 지  노

임일지에 거  공사 내역 를 시해 주도  요청합니다.

 ◦ 답변내용(담당부 :푸른도시과)

▸ 야생조  산란 에 공사를 지양 라는 사 경 검토 

견에 해 사업자 에 이행여부를 해 자료 출  

요청 , 토공사를 1‧2공구  분리 주 여 공사를 시행

다는 답변과 함께 “건 공사 도 (도 )계약 ”를 첨

부 며,  노임일지  공사내역  출요청에 해 는 

사업자 에  자료 출이 불가함  통보( ) 습니다.

  민원사항 #4

◦ 질 내용

▸ 시행자  “시행 법에  가   침사지(4개소)

를 겠다”고 습니다. 그러나 강북구청  그들이 

지  면  생  구덩이를 놓고 침사지라고 우리에게 답

변 습니다.

▸ 질  : 그 다면 엇 에 사 경 검토  견

에는 “침사지 4개소 겠다.”고 는지  강북구

가 구덩이를 침사지라고 인 여 우리에게 답변  부분에 

해  법규 조항에 거 여 답변해 주시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 경과‧ 재과)

▸ 경과 : 2010.10.12( ) 후 3시에 장  결과 

재, 시공사 에  인공   침사지 6개가 있



 인 습니다.

▸ 재과 : 사 경 검토 견과 여 장 

인  , 침사지는 재 6개소를 보 여 운  에 있

며, 경단체에  “침사지에  이 쳐 천  

었다”는 사항  재 인이 어 고 감리단(건축과)에  

철 히 리 도  조 입니다.

  민원사항 #5

◦ 질 내용

▸ 사업 상지는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에 

른 도시지역, 1종일 주거지역, 고고도지구(5 20m이

- 시7  28m), 도공 시 ( )  역사 미

지구, 공익용산지(산지 리법), 과 억 권역( 도권 계

획법), 공 어 조구역(77-257m) (군사 지  군사시

보 법), 조망가 미 지구( 울시도시계획조 ) 개

구역입니다.

▸ 질  : 이사업에  모든 토지이용계획 결 (변경)  승

인  해 는 계부  를 거쳤  겁입니다. 그 

가 어떤 차에 라 진행 었 며, 진행  과  법

규에 근거 여 다   가지 에 해  답변 여 주  

랍니다.

- 고고도지구 (7 ) 용  허가 게  사   경

- 도공 시   어 있 에도 허가 게  사

- 공익용 산지에 해당 는데 해당부 (산림청)  여부  



 내용

- 공 어 조구역에  군부   여부  내용

◦ 답변내용

▸ 질  1(담당부 :도시계획과) : 고고도지구는 국토  

계획  이용에  법  2조  30조 규 에 라 

울특별시 고시 2005-270 (2005.9.8)  결  사항

 고시 내용  “< 시 > 도시계획 원회 심

를 거쳐 ”항목에 해 울시 도시계획 원회 심  

차를 거쳐 가 7  결 었  알 드립니다.

▸ 질  2(담당부 :도시계획과) : 도시계획시 ( 원지)  

2008.11.27일에 변경결 ( 울특별시 고시 2008-429

) 었 며 도시계획시 ( 도공 )  그 이후인 

2009.12.31일에 원지  복결 ( 울시고시 

2009-550 )  사항 , 도시계획시  결 ‧구조  

에  규  3조에 라 토지를 합리  이용

 여  이상  도시계획시  같  토지에 함께 

결   있  알 드립니다.

▸ 질  3(담당부 :푸른도시과) : 사업 상지  산14-3

번지, 산14-11번지  산22-1번지는 개 구역  국

립공원외 지역  공익용산지가 아닌 원지  산림청 

상이 아니며, 공익용산지  착  등재 어 있습니다.

▸ 질  4(담당부 :푸른도시과) : 도 사 부  

 결과, 부계획 립 시 건축 (지 +건축+ 탑)  



고높이가 해  93m를 과  경우 도 사 부  재

토  검토 견  출 습니다.

  민원사항 #6

◦ 질 내용

▸ 울시가 강북구   건에 면, 사업 상지 

체 부지는 “산14-3 외6 지”  규 어 있습니다.

▸ 질  :  7 지  지번  각각 토지이용계획 인

에 맞추어 알 주시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푸른도시과)

▸ 귀 단체에  언 “산14-3외 6 지”는 사업 상지 

체부지가 아닌 사업 상지  토지  ｢국토  계획  이

용에  법 ｣에 라 토지거래계약허가를  토지를  

명시  사항이며, 각 지  상 지번  우이동 산14-3, 

산21, 산22-1, 산23,  197, 198, 199번지입니다.

  민원사항 #7

◦ 질 내용

▸ 강북구는 건 장소가 “14-3 일 ”라고 규 고 있습

니다. 본래 사업 상지를 지  량 후 구체  시

여야 나, 강북구는 지번  시 지 않고 “일 ”라는 

 사업승인  해  것입니다.

▸ 질  : 도시계획변경  23,000평 지 여 강

북구가 승인  규모사업임에도 불구 고, 사업 상지는 



지  량에  지번 를 지 않고 “14-3 일 ”라

는  사업승인  는지 해당법규에 거 여 

명해 주시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 체 과)

▸ ‘14-3번지 일 ’  재 여 사업계획승인  게  

것  첫째, 2008.11.27.도시계획시  ( 원지)변경결 에  

를 ‘ 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-3번지 일원’  

재 여 고시 고, 째, ｢ 진 법｣상 사업계획승인  

법  식이 규 어 있지 않 며, 째, 울지역에 는 

양 도미니엄업과  사업계획승인 처리  가 없

는 , 타지자체(남해군, 보 시, 고 군, 강릉시, 경주시 등)

 사업계획승인 사 를 참고 는 등 신청  사업계획승인

건  종합 검토 여 동 사업계획 승인  습니다.

▸ , 사업계획 승인 상에 ‘14-3번지 일 ’  재 

어 있 나, ｢ 진 법 시행규 ｣ 23조에  출토  

규  건 계획 에 건 장소  토지조  등 상 자료가 

포함 어 있어 해당구청,  등이 사업 상부지에 

 구획  경계를 히 알  있었고, 장   검

토를 통해 동 사업계획 승인이 이루어 습니다.

  민원사항 #8

◦ 질 내용

▸ “재자 심 결과”에 르면, 건  규모, 고에 해 

조건부 동 가 어 있고 사업승인과 계변경에는 심 를 



도  어 있었는데 강북구는 조건부 동  사업계획 승

인보다도 사업자에게 훨씬 리  계변경  해 주었습니

다.

▸ 질  : 강북구가 사업승인에   심  견  르지 

않고, 사업자에게 크게 리  계변경  엇에 근거 여 

승인해 주었는지 해당법규에 라 답변해주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 자인건축과)

▸ 건축 원회 심 시 조건부여  지 주차장  고는 

공간등  고 여 지 주차장  고를 3.8~4m  일

부 건축  부에 연결  지 주차장  경우 지  고  

고를 여 계변경 처리  알 드립니다.

  민원사항 #9

◦ 질 내용

▸ 사업 상지는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에 

른 공 어 조구역(｢군사 지  군사시 보 법｣)에 해

당 는 지역입니다. 실시계획인가  해  93m를 과 는 

건축계획 립 시 계 과 다시 토  다고 습

니다.

▸ 질  : 국 부  재  다면 계 과  논 과

  회 가 어느 법규에 근거 여 언  어  가 이

루어 고 어떤 결 이 이루어 는지 해당 법규에 근거 여 

답변해주  랍니다.



◦ 답변내용(담당부 : 자인건축과)

▸ 실시계획인가(건축허가) 가 어 ｢군사 지  

군사시  보 법｣ 13조 2항 2  규 에 라 

2009.9.3 도 사 부에 공 어 조구역  해

(93m) 과에 라 업  며, 2009.9.30  작

 검토결과(동 :작 사항 없 )를 통보 았  알

드립니다.

  민원사항 #10

◦ 질 내용

▸ 강북구 부    견 내용  보면 “사업

부지내 산악 (당해 건축 만)  리청에 상 공  

것이며 토지는 개 가용지가 부족 여   없다.”고 

습니다. 그리고 차후에 사업지  변경  소 주가 해당

 건  회 는 분쟁  소지를 강북구가 용인  것입

니다. 그러나 사업자 에 는 산악 이 는 부지

만 공개부지  일 시민  객이 자 이 드나들  

있는 일  공간  지목 습니다.

▸ 질  1 : 강북구는 산악  건축과 증여가 해당사업

 공공  담보 는 부체납처럼 해 는데,  

“ 상 공”  이 언 부  언 지이며, 해당부지  

소 주가 뀌어 회  에는 강북구 에  슨 이 

가능 지, 그러  분쟁소지를 공 에 명  사 가 엇

인지 답해 주  랍니다.



▸ 질  2 : 강북구가 해당 부지에 원지법  용 여 

“ 업( 양 도미니엄)”  허가 면   

외  지역에 외부인이 못 들어간다면 강북구는 슨 명분

 본 사업  “ 원지 부시 조 계획 변경결 ”이 이

루어 는지 해당 법규에 근거 여 답변해주  랍니다.

◦ 답변내용

▸ 질  1(담당부 :푸른도시과) : 산악  사업승인 

조건  부채납 게 어있 며, 사업주가 우리구  귀

속시킬 것  계속 우리구에  사용   있도  공시 

조  것입니다.

▸ 질  2(담당부 : 체 과) : 우이동 양 도미니엄

 ｢ 진 법｣ 3조( 사업  종 )에  객  

과 취사에 합  시  갖추어 이를 그 시  회원이

나 공 자, 그  객에게 공 거나 에 리는 

식‧운동‧ 락‧ 양‧공연 는 연 에 합  시  등  갖추

어 이를 이용 게 는 업  규 고 있 며, 동법 시행

 10조(사업계획  승인신청 등)에 라 양 도미니

엄업  사업계획 승인  는 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

를 구청장에게 출 여야 합니다. 사업계획승인 신청  

 구청장  동법 시행규  23조(사업계획  승인신청)

에  출   동법 16조 2항  동법 시행  

13조에  (부 )과 를 통 여 동법 시행

 11조(사업계획승인  통보)에 여 승인 결과를 사



업계획승인  신청  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  것  규

고 있습니다. 라  구청에 는 법에    

법 , 과   결과 등  근거  여 사업계

획 승인  게 니다.

⑷ 소송 황(행 소송)

  사업계획승인 효 지신청

◦ 신청인 : 이 희 외 45명

◦ 소송사  

▸ 1종일 주거지역 내에 도시  승인  원지 시

 

▸ 공 어 조구역  법

▸ 공익용산지  법

▸ 사 경 검토보고  허  작

◦ 진행사항  결

▸ 2011.02.25 : 소장 ( 울행 법원) 

▸ 2011.03.08 : 심 일

▸ 2011.03.21 : 각(사  : 이 사건 신청  이  없 므

 각 결 함)

▸ 2011.04.07 : 항고이  출( 울고등법원)

▸ 2011.05.17 : 각(사  : 모든 사  참작 여 보아

도,  처분  효  지   

요가 있다고 인 지 않 . 1심 결



 이  결  같이 여 당 므  신

청인들  항고를 각 결 함.) 

▸ 2011.05.31 : 재항고이  출( 법원)

▸ 2011.09.23 : 각(심리불속행 각)

  사업계획승인  변경승인 효 인소송

◦ 신청인 : 이 희 외 44명

◦ 소송사

▸ 1종일 주거지역 내에 도시  승인  원지 시

 

▸ 공 어 조구역  법

▸ 공익용산지  법

◦ 진행사항

▸ 2011.02.25 : 소장 ( 울행 법원)

▸ 2011.04.22 : 고(강북구청장) 소송 임장 출

▸ 2011.05.16 : 고 리인 답변  출

▸ 2011.10.27 : 원고

▸ 2011.11.30 : 항소( 울고등법원)

▸ 2012.06.12 : 항소 각



2. 검증

◦ 강북구에  울시  도시공원 원회 자 요청  건에 

 사   자료(2006.11.28), 후 강북구청 

재자  요청  자료

◦ 강북구에  울시 공원조 과  안  

부사업계획 (2006.12.4)

◦ 원지 부시 조 계획 변경   조요청(강북구 

공원녹지과→사업 자) 공 (2007.7.19)

◦ 원지 부시 계획 변경결  그린 크  

소 자(이 )에게 안  원지 부시 조 계획(안)

◦ 강북구 삼각산 벨트 조   용역사업 

(사업계획 침 , 과업지시 , 용역보고 )

◦ 재지 조사 보고

◦ 사 경 검토 ( 안 포함), 도 , 결과

◦ 도시 리계획(안) 변경결  안   

첨부도 (2007.10.24)

◦ 도시 리계획(안)에  열람공고 (강북구 공고 

2008-40 , 2008.01.23)

◦ 강북구 도시계획 원회 자 (2008.03.10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(회 일시, 

참 자, 언내용), 심 결과

◦ 울시 도시공원 원회 1차 자 (2008.05.27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, 심 결과, 



회  열람

◦ 울시 도시공원 원회 2차 자 (2008.06.24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, 심 결과, 

회  열람

◦ 도시계획시  부시  조 계획 결 요청   

첨부도 (강북→ 울시, 2008.07.24)

◦ 울시 도시계획 원회 1차 심 (2008.10.22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, 심 결과, 

회  열람

◦ 울시 도시계획 원회 2차 심 (2008.11.05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, 심 결과, 

회  열람

◦ 도시계획시 ( 원지) 변경결 , 지 도면  부시  

조 계획 결  고시 ( 울특별시 고시 2008-429 , 

2008.11.27)

◦ 도시계획시 ( 원지) 사업시행자 지  고시 (강북구 

고시 2008-66 , 2008.12.05)

◦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인 신청   

첨부도 (2009.02.05)

◦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인 

(2009.04.01) :   처리 내용, 처리  

승인조건 등

◦ 2009- 5차 강북구 건축 원회 건축심 (2009.06.09) : 

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(회 일시, 

참 자, 언내용), 심 결과

◦ 도시계획시 ( 원지) 부시 조 계획 변경결  

고시 (강북구고시 2009-32 , 2009.06.11)

◦ 2009- 6차 강북구 건축 원회 건축심  

상 (2009.06.23) : 출안(심 ‧자 도 ,  

일체), 회 요지(회 일시, 참 자, 언내용), 심 결과

◦ 울시 통 향분 ‧개 책 심 (2009.08.03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(회 일시, 

참 자, 언내용), 심 결과

◦ 울시 통 향분 ‧개 책 승인 (2009.08.19) : 

보 료 사항, 심  내용 등

◦ 강북구 건축허가 신청  일체(2009.08.24)

◦ 도시계획시 사업( 원지)실시계획 인가 열람  

공고 (2009.10.01)

◦ 도시계획시 사업( 원지) 인가  건축허가 

승인 (2009.10.27)

◦ 업 사업계획변경승인 신청(1차 변경)  

일체(2009.10.28)

◦ 업 사업계획변경승인  (2009.11.06)

◦ 사업시행자지  변경고시 (강북구2009-77 , 

2009.12.24)

◦ 착공신고  처리  (2009.12.28)



◦ 강북구 건축 원회 건축재심 (2010.01.28) : 

출안(심 ‧자 도 ,  일체), 회 요지(회 일시, 

참 자, 언내용), 심 결과

◦ 강북구 통 향분  개 책 변경신고처리    

보고 (2010.03.09)

◦ 건축허가변경   일체(2010.04.05)

◦ 건축허가변경 승인 료   일체(2010.04.29)

◦ 업 사업계획변경승인 료(2차 변경)  

일체(2010.05.18)

◦ 북 산 도 업 처리 자 리 간 조

◦ 울시 고고도지구, 자연경 지구 등에   

울시 침  사 (2000  이후)

◦ 북 산 도 사업과  소송자료(소장사본 등)

◦ 지 건   자료 일체(2011 도 산 침 , 

사업계획    포함)

◦ 우이동 원지 일  국공 지 4개소 매입 황

◦ 지 황  지별 등 부 등본

◦ 매매당시 매매가 황

◦ 취득에 른 취등  납부 황

◦ 산지 리법에 른 상지  산지구분 장

◦ 공익용산지  산지 리법에 른 산지 용허가신청  

 산지 용 요청  

◦ 북 산 도 사업시 소나  이식  이식 후 목 황 



 이식 근거

◦ 북 산 도  검찰 사 요구자료

◦ 울시 계획(민 5 )

3. 장방

  1차 장

◦ 일시 : 2011.6.16(목) 09:00~16:00

◦ 장소 : 북 산 도 개  장

◦ 참  : 행 사 조사특  원 12명 원

◦ 결과 : 북 산 도 개  타당 , 공익 , 경훼손 등에 

해  장조사함.

  2차 장

◦ 일시 : 2012.1.16(월) 09:00~16:00

◦ 장소 : 북 산 도 개  장

◦ 참  : 울시장  행 사 조사특  원

◦ 결과 : 북 산 도 개    공익  증진 안에 

해  장조사함.



  장사진

< 조사특 의 장시찰 >

< 북한산 콘도 건축 조망 >

< 공 률 20% 이상의 공사 장 >



출 일시
출 자

(소속, 명)
출 여부

불출 사
(불출 한 경우)

고

-
창식

( 구청)
불출

회   행사 
참

2011.11. 2
풍

(  강북구청장)
출 - 퇴직

-
이상

(  강북구부구청장)
불출

출 요구  송
(미거주)

퇴직

-
권종

(  강북구부구청장)
〃

출 요구  송
(미거주)

퇴직

-
희

(  시 원)
〃

출 요구  송
(보 간 경과)

-
강병근

(건국 )
〃 강   논 심사

2011.11.2
원

( 양 )
출 -

-
손

( 앙 )
불출

국회상임  참  
 워크

2011.11.2
승

(  시 원)
출 -

2011.11.2
~11.4(2회) ( 울시 도시 시 본부)

〃 -

4. 증인 및 참고인 사

가. 개요

◦ 울시 도시계획국, 푸른도시국, 획   강북구청 

계공 원 외 증인  참고인  상  조사  사항 주

 약 함.

◦ 출 일시 : 2011  11월 2일, 11월 4일

◦ 출 장소 : 울특별시 회 도시 리 원회 회 실

◦ 증인  참고인 출 황



출 일시
출 자

(소속, 명)
출 여부

불출 사
(불출 한 경우)

고

-
인규

(  울시 푸른도시국)
불출

출 요구  송
(주소불명)

퇴직

2011.11.2
~11.4(2회) ( 울시 재과)

출 -

2011.11.2
~11.4(2회)

이종남
( 울시 자연생태과)

〃 -

2011.11.2
동건

( 울시 행 국)
〃 -

공
연

2011.11.2
~11.4(2회)

용
( 울시 도 시 과)

〃 -

2011.11.2
~11.4(2회)

권 욱
( 울시 도시계획과)

〃 -

2011.11.2
~ 11.4(2회)

이상
( 울시 상 도사업본부)

〃 -

-
황 철

(강북구 행 국)
불출 부모님 간병

공
연

2011.11.4
귀원

(강북구 푸른도시과)
출 -

〃
인

(강북구 도 리과)
〃 -

〃
우

(강북구 1동)
〃 -

-
용구

(강북구 자인건축과)
불출

본인 암  
요양

2011.11.4
안부래

(강북구 민원여권과)
출 -

-
인겸

(  강북구 도시계획과)
불출

출 요구  송
(주소불명)

퇴직

2011.11.2
용일

( 진구 도시 자인과)
출 -

2011.11.2,, 
11.4

경태
(前그린 크 실 자)

〃 - 참고인

2011.11.4
이  

(前그린 크 사장)
〃 - 참고인

2011.5.30
~11.4(4회)

병
( 울시 도시계획국)

출 -

2011.5.30
~11.4(4회)

안승일
( 울시 장인본부)

〃 -

2011.6.17
~11.4(3회) ( 울시 푸른도시국)

〃 -



출 일시
출 자

(소속, 명)
출 여부

불출 사
(불출 한 경우)

고

2011.5.30
~6.17(2회)

이 원
( 울시 도시계획국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

안건
( 울시 동부 도사업소)

〃 -

2011.5.30
~11.4(4회)

구본상
( 울시 과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

종장
( 울시 통 책과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 ( 울시 경 책과)

출 -

2011.5.30
~6.17(2회) ( 울시 푸른도시 책과)

〃

2011.5.30
~11.4(4회)

종
( 울시 공원조 과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

이춘희
( 울시 강사업본부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

고태규
( 울시 천 리과)

〃 -

2011.5.30
~11.4(4회)

장래황
( 울시 시 계획과)

〃 -

2011.5.30
~6.17(2회)

손창
( 울시 상 도사업본부)

〃 -

※ 증인 및 참고인 조사 당시 인사 임.

나. 주요 조사결과

⑴ 2011  11월 2일 조사 주요요지 ( 언  리)

  임 균 원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

問: 우이동 원지  재 굴조사 보고  부실

答: 재청 소  울시에  여   없 .

⇒  사업추진에 있어 가장 요  보고  단 는데, 

 울시  재청에   ‧ 인 지 않았는지 



임.

問: 舊그린 크  입구  운 ( 구단 )이 재  

지  후 이  것  북 산 도를 개 키  앙

부 차원  조 심

答: 재청 소  답변  사안이 아니나 황상 심  

만  사안이라고 생각  도 있겠 .

○ 상 : 경태 상 (前그린 크  실 자)

問: 구단 에  소견

答:  사실  늘 알았 . 당시에는 운 , 회장

이  았다고 알고 있었는데, 매각 고 나  구단 

 진 것임.

⇒ 구단 이  재청이 극  지원 . 즉, 북

산 도 개  앙 부에  극  도 다는 것임. 

  용  원

○ 상 : 풍 前강북구청장

問: 공익용산지 인지 여부

答: 인지 고 있었 나 산림  훼손 다고 생각 지 않았 . 

당시  황  보고 단  것임. 법  잘 몰랐 .

問: 이  사장  개 계획 이

答: 강북구청에  해  것이 아니라 사장이 도에  그만 

었 . 

問: 명(前) 원  여부



答: 2007  처  보았고, 이후 가끔 보았 . 개인 분  없 .

問: 당  스 스  차원  개 이 재  같  모습   

것에  견 내지 사과

答: 강북구민에게 (말씀드립니다) 당  도했   시행

지 않아, 많  분들에게 신   해를 입힌데 

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.

   부 원장

○ 상 : 승  前 울시 원

問: 당시 도시계획 원회 원  입장‧ 단

答: 시 원  도시계획 원회 원  ‧  단

이 아닌 지역민원 달  소임이 강 다고 보며, 당시에는 

이러  민원이 없었 .

問: 북 산 도가 이 게 결  것에  소감

答: 본인이 결  것이 아니라 원회에  결  것임. 다만, 

미리 를 상  못   있 . 

○ 상 : 풍 前강북구청장

問: 고고도지구 민원도 해결  못 면  7   것

에  책임

答: 앞   사과  같 .

  보  부 원장

○ 상 : 원  (前도시계획 원회 원)

問: 1차 심  후 실시  장조사 분   결



答: 경 훼손  우 여 소 원회에 는 개 에 는 입

장이었 . 이에 라 경 훼손 소 , 공공  강 를 주

함.

問: 그럼에도 2차 심 에  개 이 결  사

答: 도시계획 원이 20명 가 이 는데, 아 리 라도 

원  나일 뿐이고 원장  결 이 요함. 

⇒  가지  귀결 . 원회 심 졸속, 인허가 , 

리감독  부실임.

○ 상 : 용  과장(前시 계획과 과장)

問: 당시 도시계획 원회 회  분  결 과

答: , 부 견이 있었 며 모든 상황  종합 여 

원장이 결 .

○ 상 : 병  도시계획국 국장

問: 원지  도시 리계획  

答: 원지 경과규  부시 변경 도  단 히 단

나, 지  단  는 큰 변경사항에 속 므  보다 

신 했어야 다고 생각함. 

○ 상 :  국장(前도시계획과 과장)

問: 당  도시계획과  입장

答: 우리부  견  부 이었 나, 도시계획 원회에  종

합  단  것임. 

○ 상 : 동건 (前도시계획과 행 장)



問: 도시계획 원회 명단 공개 논란에  견

答: 개  여지가 있 .

○ 상 : 종 공원조 과 과장

⇒  사업시행자를 지원  목  이 사장  개 계획  

졸속  처리했다는데 실  것이, 처분 2개월 후에 

훈 前시장이 컨벤 산업 계획  함. 그리고는 

토지매매계약  체결 고 나  PF  1,400억원  출

아 잔  납부함. 재 지 도 분양이 2실 도에 불과

다고 함. 라  부도   용건  가 러나

고 있 . 결국 잘못  단 에 모 가 불행  상황임. 

모  소  잘못  사업에 라  상황이 래  것임. 

공 원  운 단이 엇보다 요함. 

  용  원

○ 상 : 경태 상 (前그린 크  실 자)

問: 이 사장  개 계획 신청횟   사

答: 여러 번 .  사 는 원지조 계획  체 그

림이 나  에는 부개 이 추진 지 않는다는 답변이

었 .

問: 인트리 매매계약 사

答: 이 사장 개 추진이 불가능  상태에  매각  뢰 는 

사람들이 여럿 있었 나, 인트리는  거래 겠

다는 조건이어   것임.



   원장

○ 상 : 풍 前강북구청장

問: 북 산 도 개 에  책

答: 당  생각했  것과는  다르게 었 . 송구스럽게 생

각함. 재 에  어떻게 겠다는 입장  히는 것  

어 움.

問: 남  공 원들  책임여부

答: 모든 책임  청장이 지는 것임.

問: 명前시 원  도우라는 지시  그를 소개  사람

答: 일  조 라는 지시를 내리는 차원이며, 신 철 

원임. 

問: 당시 공 원들과 그린 크  부  해외 출장

答: 그런 사실 없 며, 자매결연지에 해  공부 라는 취

지임. 

  이행자 원

○ 상 : 용일 주 (前 강북구 도시계획시 ( 원지) 담당)

問: 당시 맡  업

答: 업 를 맡  당시에는 공원녹지과에  부  를 다 

마 고 차만 이행 는 도 .

問: 이 사장 계획안  알고 있었나?

答: 당시에는 듣지 못했 . 근 들  것임. 

問: 공익용산지 인지여부



答: 몰랐 .

⇒ 이러  리  사업이 추진  경에는 에 부  압 이 

있지 않았나 싶 . 

○ 상 : 병  도시계획국 국장

問: 도시계획 원회 명단  보공개매뉴얼에 르면 공해야 

함. 향후 공개 지여부

答: 공개임.

  연  원

○ 상 :  푸른도시국 국장

⇒ 도시공원 원회 자  주 상  공원녹지일 데, 당시 회

상 녹지증감 논  함. 원회가 권 만 있고 책임

이 없 .

○ 상 : 동건 (前도시계획과 행 장)

⇒ 조  미는 도시계획 원회 회 를 공개  고 회

 열람  라는 것이지, 명단  공개 라는 사항  

없 . 시 원  가 도시계획 원회 원인지는 이미 공개

었 므  공  운운  말이 지 않 .

○ 상 :  국장(前도시계획과 과장)

⇒ 당시 도시계획과가  일  했어야 함. 도시계획 

 에  구체  견  시해야지, 당시 도시계획

과 견  책임회 임.

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 , 구본상 과장(

과 과장) 

問: 검찰조사 결과

答: 10월 14일에 명  검사가 ‘ 없 ’  통지

.

⇒ 사 분양  미도  악 지 못 고, 검찰 고 시 

자료도  갖추지 않  것  보아 고  진 과 

지가 심 . 보책자를 입 여 항고를 검토  

람.

⇒ 이 사장  사 가 면 이 없다는 것인데, 이후 

부시  결 고시 에도 면 이 없 . 군다나  

사 를 사장이 알지 못 고 있었 . 

⇒ 2006.11. , 2007.2~3. 시장  컨벤 ‧ 책 , 

2007.3. PF  출 고, 2007.5. 토지거래잔  름. 

즉 사실상 울시에  지 보증  것임. 

○ 상 : 병  도시계획국 국장

⇒ 도시계획 원회  여, 법 에는 회  열람만 명시

 뿐 회  공개는 없 . 

⇒ 당  우이 원지에  능  일부에 불과 . 지

만 재 북 산 도 개 계획에 는 능이 부임. 

이러  공공   시  해 고고도지구 지 

했는데  지침  했는지 인이 요함.

問: 요  사안일 경우 구‧시 회 견청취를 게   있



는데, 이를 추진 지 않아 졸속  계획이 결 .

答: 재 입장에  본다면 공익용산지, 주민 견청취 등  신

히 했어야 지 않았나 싶 . 

⇒ 아쉽다, 공공 이 떨어진다는 간단  답변  듣 지 7개

월이 걸 . 잘못  것  잘못  것이고, 앞 는 어떻게 

지 고민해야 함.

⇒ 법  사실이 인 어 사업인가 취소가 다면, 원상복구

해야 지 않나? 도산 다면 황폐 게 어 있 고, 

시행사  시공사가 부도난다면 데, 이런 사태에 

 계획  가지고 있어야 함.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

問: 공  회원 를 합해  들어 . 지만 평 가 

많아 실 이 없 .  출  람.

⑵ 2011  11월 4일 조사 주요요지 ( 언  리)

  이행자 원

○ 상 : 귀원 강북구 푸른도시과장

問: 공익용산지에  개 허가  여부

答: (誤記)일뿐  재는 어 있 .  업 격

도 도시 리과 책임이고 푸른도시과는 원지 리일 뿐이

며 원지법에 합 지 여부만 단함.

問: 산지 보시스  리 는 것  자 구청이고 푸른도시과 



소 임.

答: 당시에는 인지 지 못했  것  이에  책임  있 .

○ 상 : 인 강북구 도시 리과장

問: 공익용산지 단에  과

答: 당시는 모든 검토가 끝나고 도시계획 원회 자 만 남  

상태 . 공익용산지여부는 인지 지 못했 .

○ 상 : 우 강북구 前도시뉴타운과 업

問: 북 산 도에  소견

答: 당 에는 시 인 도인 것만  고 여 허가  

것임. 아직도 북 산 주변 일 에  개  요 다고 

생각함.

⇒ 향후 결과에 해  충분히 검토 지 않 , 책임  허가, 

리가 낳  것임. 강북구민에게  도움이 지 않고 일부 

부   양지에 불과함.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

問: 공공 이 없다는것, 당  목 과 다르게 개 고 있다는 

에  소견 ?

答: 인 함.

○ 상 : 이  前그린 크  사장

問: 그린 크 에  이 에 추진했  개 계획  그 처리결과

答: 당  여러번 추진 나  진행 지 않았

問: 매각 이 는?



答: 경험상 본인이 원 는 건축   어 다고 단 며 

건 경  버 도 크시 이었 . 라   가격이면 

 도 있다는 생각이었 .

問: 그린 크  공 상황과 재 개 이후  상 ?

答: 항상 이 부족 며, 재  상 도 시 이 그

라면 가 있  것임.

⇒ 부지 자체가 공익용산지이고 원지조 계획이 없었 므  

행 , 법  약  새 운 계획이 실  어 웠 . 

그런데  소 주가 이 모든 불가능  약조건  해결

고, 부족 를 미리 인지 고 있 에도 매

며, 시  개 공사를 해 산 지 보 . 그 

도  향   것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다

는 구심임.

  임 균 원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

問: 상지 일 에  재  연구가 건이 있는데, 어

를  신뢰   있는지? 이 는?

答: 북 산 도  용역 보고 임. 

○ 상 : 우 강북구 前도시뉴타운과 업

問: 구단 이 그  있었 면 사업이 추진 지 않는데 그

것 에 이  른 것이 아닌지?

答: 모르겠 .



○ 상 : 이  前그린 크  사장

問: 운  ‧이  경

答: 조부께  故이병철회장께 가   것임. 다만 

재라는 것  몰랐 며 매각시 에 언 보도를 통해 알

게 어 매각 상이 아니라는 부가조건  매각 .

⇒ 구단  이 함 써 황상 앙 부, 울시, 강

북구청이 북 산 개 에 조  것임.

  보  원

○ 상 : 귀원 강북구 푸른도시과장

問: 명  시 원 인지‧면담‧ 조여부

答: 당 에는 몰랐고, 사 실에 만 만났 .

問: 북 산 자연보 에  입장 ?

答: 법 에 맞춰 당  개 신청 가  계  거부  

 없어  처리  것임.

○ 상 : 인 강북구 도시 리과장

問: 북 산 도 개 에 른 경 훼손  고고도지구에 

 입장

答: 다소 지 않  개 이었 . 다만, 사업계획승인 후 사

후 리는 다른 부 에  는 것임.

○ 상 : 병  도시계획국 국장

問: 북 산 도 개 에  입장 ?



答: 를 일 킨 에 있어 는 당시 검토했  모든 사람들

이 좀  신 게 처리했 면 이런 일이 없었  것이라는 

안타 움이 있 .

⇒  인트리  실질   돈  특 경 범죄가 처

벌등에 법 (횡 )  회장 명 에  특 범

죄가 처벌등에 법 (알 재)가 사실인 것  

었 므  시에 도  조 가 요망 .

○ 상 : 귀원 강북구 푸른도시과장

問: 풍 前구청장이 사과 는데,  과장  소견과 책임 ?

答: 못 게 개  것  잘못임. 다만 책임  없 .

  연  원

○ 상 : 안승일 자인본부 획

問: 검찰에  재 사 요청  주체는 구청이 아니라 시청이 

어야 함.

答: 자료를 공해 주신다면 법  검토 등  통해  추진

겠 .

○ 상 : 인 강북구 도시 리과장

問: 일 인도 도시계획 인원  쉽게 인   있는데, 이런 

트에 사실  악 지 않았나?

答: 인지 지 못했 .



   원

○ 상 : 이  前그린 크  사장

問:  매각  것에  소견

答: 후회 지 않 . 그 매각자  다른 리조트에 자 고 

있 .

問: 사장  계획안이 추진 지 않  것에  소견

答: 일부 운   있 나 울시가  것이 원인이었

므  탓 지는 않 . 다만 구청장이 힘써주지 않  면

 있 . 

○ 상 :  푸른도시국 국장

問: 도시공원 원회에  다시 심 다면?

答: 자연복원 , 지  도  욱 노 했  것임.

○ 상 : 병  도시계획국 국장

問: 북 산 도 개 에  소견

答: 이 지 사건  악 고 장조사  결과를 볼  구‧시 

공 원이 출  에 해  보다 고 면 게 

검토해  이런 논란  소지를 없애햐 했 며, 향후에는 

겠 .



Ⅳ. 행 사무조사 실시내용

1. 사업개요 및 그간  경

가. 개요

◦ 1965  신축  그린 크  부지 일원에 1968.1.15 원지

 결  후 건축 이 노후 고 원지 내 장‧ 희시

이 폐쇄  채  계  원지를 재 고자 원지 

부시 조 계획 변경 등  차를 이행  후 재는 시

공  분양 에 있 . 

◦ 강북구는 2007.10.24 사업시행 자인 ㈜씨티앨리트앤컴퍼

니(   인트리) 부  도시 리계획(안) 결  안 를 

출 았고, 2008.1.23 주민열람공고, 2008.3.10 강북구 

도시계획 원회 자 , 2008.5.27, 2008.6.24  차  

울시 도시공원 원회 자  거쳐 2008.7.24 울시에 도시

계획시  부시  조 계획  결  요청 .

◦ 울시(도시계획국 시 계획과)는 2008.10.31 장답사  

2008.10.22, 2008.11.5  차  도시계획 원회 심 를 

거쳐 가결 고, 2008.11.27 이 내용  우이 원지 부

시  조 계획  결 고시 .

◦ 강북구는 2009.4.1 업( 양 도미니엄) 사업계획승

인, 2009.10.27 건축허가  2009.11.5 도시계획시  실시



계획인가 고시 .

◦ 2009.12.28 착공 여 2011.12 공  약 36%, 2012.6. 

재 공  약 40%에 이르고 있 .

※ 참고  강북구청장  2011. 9. 23 분양  회원모집 계획  

승인 .

나. 황  토지이용규  

◦ 도시계획시 ( 원지) 도



◦ 도시계획시 ( 원지) 변경 황

◦ 원지 일  토지이용규



2. 차상 하자 에 대한 책임 추궁 련 사항

2-1. 사업지내 산지 리법상 공익용산지 45,000여 평 미 에 

여 부시 조 계획 결   건축허가  사항  산지 리법

에 명 히 는 사항 , 각종 심   인․허가  계법 

차에 라 우  리  후 후속 차가 행해 야 함에도 불구

고, 사회 나 자연 경  미 는 향이 큰 개 사업

 자  단 여 인허가를 해  행 는 차상 자  

계공 원 책   추후 이  같  가 재 는 일이 

없도  계부  차를 면 히 진행 는 안  강구  것

◦ 사업부지  공익용산지인 우이동 산 14-3  우이동 산 

22-1  당  우이동 산 14-3(산 14-3  산 14-10  

분 ), 산22(산22  산22-1  분 )에  사업시행 에 

원지를 경계  분 어 개 구역  국립공원지역인 

우이동 산 14-10  산 22는 사업부지에  외 고, 존 

그린 크   훼미리랜드, 장이 있  원지 부지(산 

14-3  산 22-1)만 사업에 포함 었 .

◦ 강북구는 이러  이   우이동 산 14-3  우이동 산 

22-1  개 구역도 아니고, 국립공원지역도 아니므 , ｢

산지 리법｣상 공익용산지가 아닌 보 산지이나 이러  사

항이  지 않아 재 산림청 산지 보시스

(FLIS)에 개 구역에 른 공익용산지  시 어 있  

뿐이며, 토지이용계획 인  경우 역시 아직 공부상  



리가 지 않아 공익용산지  명시 고 있는 것뿐 , 실

질  우이동 산 14-3  우이동 산 22-1  보 산지

 간주했  것  악 .

◦ ｢산지 리법｣에 르면 산지는 보 산지  보 산지  구분

며, 보 산지는 다시 임업용산지  공익용산지  분 . 보

산지인 공익용산지는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 지, 원보 , 

자연생태계보 , 자연경 보 , 국민보건 양증진 등  공익

능  여 요  산지  국립공원, 개 구역, 보 녹

지지역, 습지보 지역, 사찰림 등  상  산림청장이 지

는 산지를 일컬 .

▸ 이러  지 목 에 라 보 산지인 공익용산지에 해

는 보 목 에 지 않는 소  범 에  행 만

 허용 고 있 (법 12조). 다만, 지‧택지개 지구‧

도시개 구역 등 개 목  이용   지역 등  

결  여 산림청장과  를 거  경우나 보 산

지가 공익용산지에 해당 지 아니 게 는 경우, 그 에 

보 산지  지 이 합 지 아니 다고 인 는 경우에

는 산림청장  보 산지  지  해   있 (법 6

조). 아울러 산림청장  보 산지 지 해 권  보 산지

 면 에 라 시도지사‧지 산림청  시군구청장‧국

림 리소장에게 임 고 있는 , 보 임지가 3만평 미

 이상 50만평 미  이 이면  산림청 소 가 아닌 산

지에 해 는 그 권  시‧도지사에게 임 고 있 .



◦ 편, 산림청 산지 보시스 (FLIS)에 면  상지는 개

구역  면  공익용산지  리 어 있는 , 

개 구역  경계에  외  부분과 개 구역 내에 

포함  부분  토지가 나  지에  롯  것  악 .

◦ 종합 면,   우이 원지내 공익용산지인 산14-3  산

22-1 토지는 각각 국립공원  개 구역 경계 외  토

지  토지분 에 라 공익용산지 지 목 이 다해  이상 

보 산지  리  요가 없다 지라도 강북구청장  보

산지 해 권자인 울특별시장에게 보 산지 해  요청 차

를 거쳐야 했 며, 이 차를 행  후 도시 리계획 변경 

요청  건축허가 조 를 행했어야 마 다고 사료 .

2-2. 도시계획시 인 우이 원지는 1종일 주거지역에 고 

이 지역에 맞게 개 도(건폐 , 용 )가 해진 데 해 집

행부는 경과조 에 라 종 규  용 아 없다고 주장

나 행 법규상 원지는 1종일 주거지역에 시   없

고, 원지 시  규모 축소  부시 조 계획 결  신법에 

라 결  것이므  행 법 에 맞게 심  인․허가했어야 

며, 원지  목  요 다면 행 용도지역  1종일

주거지역에  자연녹지지역  변경 여 추진했어야 함에도 

불구 고 그 게 지 않  것  차상 자 논란에  자

울  없  분명히 지 며, 추후 같  일이 재 는 일이 

없도  지 책  강구  것



◦ 원지는 2003 경부 는 1종일 주거지역 내에  

 없도  규 고 있는데 이는  지역이 주택  심

 편리  주거 경  조  여 요  지역이므  

 지역에 불특  다 인이 래 는 원지시  다

면 주택  심  편리  주거 경  조   없다고 

단했  임. 다만 2003  이 부  1종일 주거지역 

내에 존재 는 원지 시 에 여 경과규 에 여 그 

존재 자체는 부인   없다고 지라도 그 시  장 는 

축소 거나 구체 인 사항  변경 는 도시 리계획 변경 결

 행법상 근거가 없  에 법 다는 임.

◦ 도시계획시  시   도시 리계획  결  시  

일컬 며, 도시계획시  결  해 는 ｢국토  계획 

 이용에  법 ｣에 른 국토해양부 인 ｢도시계획시

 결 ‧구조  에  규 ｣에 라야 며, 이는 

1979   ｢도시계획시 에 규 ｣  폐지에 라 

새   규 임.

▸ 지난 1979   ｢도시계획시 에 규 ｣ 4조

에 르면 “일단  구획 는 면 인 시  주차장‧자동

차 장‧공원‧운동장‧ 원지‧ ‧시장‧ 통업   연구

시 에 여는 당해시  능 를 여 인공

 조 게 는 부시 (이  ‘ 부시 ’이라 다)

에  내용  포함 여 결 여야 다.(후단생략)”  

규 어 있고, 같  규  47조 3 에 는 “3. 원



지  소 권내   요 는 지역이 포함 지 아니 도

 인근  토지이용 황  고 여 결 여야 며, 주거

용지역‧주거지역‧ 용공업지역‧공업지역  공업지역에

는 이를 결 여 는 아니 다.”  어 있 며, 같  규

 48조 4  “ 원지에   있는 시  능

별 구분  가. 희시  : 인공  거나 계등

 장 는 각종 희시 (아동본  가족본  시  

구분 다), 나. 운동시  : 경 용 각종 간이운동시 , 

다. 양시  : 게실‧간이 시 ‧ 악실‧낚시 ‧조경시 , 

라. 특 시  : 동 원‧식 원‧ 족 ‧노천극장‧진열 , 마. 

편익  리시  : 주차장‧매 ‧식당‧ 리사 소‧변소‧안내

지 등  규 어 있 .

▸ 아울러 1979  당시 규  부 에 “이 규  시행당

시 이미 도시계획  결 거나  시  이 규

에 여 결 거나  것  본다”  규 어 

있 .

▸ 편, 2002   ｢도시계획시  결 ‧구조  

에  규 ｣에 르면, 2조 2항 단에 ②항만‧

공항‧ 원지‧ 통업 ‧ (｢고등 법｣ 2조 1 부

 5 지에 른 에 다)  운동장에 

여 도시계획시 결  는 경우에는 그 시  능

를 여 는 요  부시 에  조 계획  

함께 결 여야 다.  규 어 있고, 같  규  57



조 4 에 는 “ 주거지역‧일 상업지역‧자연녹지지역 

 계획 리지역에 여  것. 다만, 원지 면  

50퍼 트 이상이 계획 리지역에 해당 면 나 지 면 이 

생산 리지역이나 보 리지역에 해당 는 경우에도 

  있다.”  여 상지역  고 있고, 같  규

 58조 2항   있는 시  종 에는 희시

, 운동시 , 양시 , 특 시 , 락시 , 편익시 , 

리시  등  범 게 허용 면  양시   종  

시  허용 고 있 .(3. 양시  : 게실‧놀이동산‧

낚시 ‧ 시 ‧야 장(자동차야 장  포함 다)‧야 회장‧

청소 시 ‧자연 양림). 그 외 마찬가지  같  규

 부 에는 “이 규  이 규  시행일 이후  도

시계획시 결  는 분부  용 다”  규 었 .

◦ 요컨  1968  당시 결  우이 원지는 도시계획시  결

 후 리규  경과조 에 라 계속해  인 는 도시

계획시   규  당시인 1979 부  재 지 주거

지역에 해 는 시   없도  규 고 있 에도 불구

고 이 규 에  벗어날  있었  것임.

▸  행 규 상 원지에   있는 시  범 에 

시 이 허용 고 있어 이를 계획에   있었  

것  단 .

▸ 그 다면 1968  당시 시  사항과 재 결  부시

 내용이 가 보 라도 명 히 면  변경  사



실임    이 게 부시  면 변경 는 행

를 도시계획시  새 운 결  보아야 는 지 여부

에 라 1종일 주거지역인 상지에 원지를 결  

것이 법인지를 단   있  것임.

▸ 이  여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 2조 

7 에 르면 “도시계획시 이라 함  시  

30조  규 에  도시 리계획  결  시  말

다”이고, 같  법 43조는 2항  “도시계획시  결

‧구조    등에 여 요  사항  건

통부 (  국토해양부 )  다”  규 고 있어 

도시계획시  결  등 에  사항   도시계획

시  규 에 르도  규 고 있 .

▸ 편  같  법 30조는 시‧도시자는 계행  장

과  를 거  후 시‧도 도시계획 원회  심 를 거쳐 

도시 리계획  결 도  규 고 있 며, 동시에 통

 는 사항에 해 는  는 도시계획 원

회 심  없이도 결   있도  고 있는 , 같  법 

통  25조 3항  경미  변경사항에는 “이미 결

 도시계획시  부시  결  는 변경인 경우”

를 포함 고 있 .

▸ 이는 곧 우이 원지 부시 조 계획  결 함에 있어 

를 5 에  7 지 는 사항이 포함 지 않았다면 

계행  장과   는 시도시계획 원회  심



 없이 울특별시장(도시계획국장)이 결   있었  

것임. 참고   ｢ 울시특별시 도시계획 조 ｣ 68조 

 별  4 권 임 규  3 에 르면 경미  도시 리

계획  변경결  사   단  도시계획시  부지면  5

퍼 트 미만인 시 부지  변경결 (공원‧녹지  부시

에  조 계획  포함 여 결 여야 는 시  

외 며, 도  경우에는 시종 이 변경 지 아니 는 경우

 심 이 종 에 결  도  범 를 벗어나지 아니

는 경우에 다)에 해 는 자 구청장에게 결  

임 고 있 .

◦ 종합 면, 재  원지 부시 조 계획 결  사항   

를 7 지 지 않 라도 사실상 새  조 는 

원지 결 과 다를  없이 요  도시계획시  결  간

주 이 합리 이라 단 며, 뿐만 아니라 번 도시계획시  

변경 결 에는 원지 면  폭 축소 는 사항도 포함 고 

있  감안   행 법  용이 타당 다고 사료 . 라

 우이 원지 시   목  변경 차가 불가 했다

면 토지용도를 자연녹지지역  변경 는 사항  병행했어야 

함이 타당 다고 보여짐. 

▸ 아울러 람직 건   우이 원지 시 부지는 이미 1

종일 주거지역에  자연녹지지역  변경했어야 함이 합

리 이었 며, 자연녹지지역  용도를 변경했다고 면, 

건축   있는 용  규모는 우리시 조 에 라 50%



 었  것임. 끝  이번 사  같이 도시계획시

 부조 계획  요  변경 사항에 해 는 새 운 

도시계획시  결 차에 갈 도  명 히 는 도개

 요구 는 안도 검토  요가 있다고 사료 .

2-3. 사업계획 승인시 출  분양계획안에 르면 100% 공

(분양 ) 만 계획 고 있었고, 54평 이상  평  주  건

축계획임  감안   이는 사실상 주택(아 트)처럼 특 인에게 

사용   목 이 있었  것이 아닌가 는  갖게 며, 이

는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  여  ｢ 진 법

｣ 입법목 에 맞게 분양  회원 를 고루 분 여 이러  

이 없도    있었 에도 불구 고, 어떠  조 도 취 지 

않  것 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감독  를 지닌 울시장(

과장)  각각  를 게 리  조  주 를 구함.

◦ 행 ｢ 진 법｣ 규 상 양 도미니엄 사업자가 100% 

분양 를 계획 다 라도 법 다고 볼 는 없고, 분양

행 가 시작   토지소 권  보  경우 분양 는 회

원모집행 가 승인 다는  등  감안   계 장에게 

책임  는 곤란 다  것이나,

◦ 인가  시  규모 등  감안 고, 100% 공 만 계

획  경우 편법  분양행 를 통해 당  목 과 달리 양 

시  아 트처럼 거주 목  주택  편법 이용  소지

가 있  사 에 충분히 인지   있고, 라  사업계획 



인가권자인 강북구청장과 감독권자인 울시장( 과장)  

행 지도를 통해 회원  분양 를 합 도  당 부  

도했 이 람직했다  것임.

◦ 참고  사업시행자 부  출  분양  회원모집계획 를 

근 승인 면  일부 시  회원  분양키  .

2-4. 사 경 검토  작 이 허  재 어 있어 사실  곡

다는 

◦ 사 경 검토  작 시 지질조사 시추지 이 허 라는 민원 

 이에  인이 있었 . 지만 라고 주장 면  

TB4를  가 TB3 인근이라는 에  해명자료도 

미  면이 있 .

▸ 다만 사 경 검토  권자가 강북구청장이나 울

시장이 아닌 강 역청장인 ,  요청  강 역

청장이 아들인  등  감안  요가 있겠 .

※ 집행부   답변  도면 참고

㈜ 앤어스 부  공  지질조사 자료(시추주상도 등)를 
인용 여 사 경 검토 를 작 나 공  자료내용  
시추공좌   시추조사 가 잘못 었 며, 이  인
여 사 경 검토 를 열람  주민이 지질조사내용이 허 라고 
민원   상태임.

라  공  자료  시추공좌 가 라는 것  ㈜ 앤어
스 담당자 부  인 았 며,  좌 를 아 시추조사 
를 새  . 편, 시추작업  추가자료(지질조사보고 , 
시추사진 등)를 ㈜ 앤어스 담당자에게 요청 나 송추-우이간 
도  민간 자사업  특 상 재 계획이 진행 인 상태에  보안  
이  외부 자료 출이 엄격 게 지 어 불가 게 다 과 같이 
당   자료  ( )  시추조사 도를 출합니다.



⇒

2-5. 사업계획 승인  도 사 부  공 어 조구역  

업 를 이행 지 않아 법 다는 

◦ 상지는 ｢군사 지  군사시  보 법｣ 2조 9  

공 어 조구역에 고 있고, 공 어 조구역 안에  

공 어진지에  공  사 거리 안  평조  

높이 이상  건축  건축이 포함   인‧허가‧승인 등  

 해 는 승인 처분  같  법 13조 2항  같  

법 시행  13조에 여 부 장인 도 사 부

장과 여야 나 업 사업계획 승인(2009.4.1) 

후인 2009.9.3 업 를 고 2009.9.30 도 사 부

부  사업계획  승인 여도 다는 통보를 아  군사

지  군사시  보 법  했다는 임.

◦ 이에 여 강북구청장  2008. 1. 23 도시 리계획안  

사 경 검토 안에  열람공고  함께 도 사 부

 를 고, 2008. 2. 5 경 도 사 부  

‘향후 부계획 립시 건축  고높이가 해  93m를 

과  경우 재  것’이라는 통보를 았 며, 우이 원지 



양 도미니엄 건축허가일(2009.10.27) 인 2009. 9. 3 

도 사 과 재 여 같  달 ‘작 사항 없 ’

이라는 검토결과를 통보 아 법 지 않다고 주장 고 있 .

◦ ｢군사 지  군사시  보 법｣ 13조  같  법 시행  

13조에 르면 공 어 조구역 안  공 어진지에 

 공  사 거리안  평조  높이 이상  건축

 건축  공작  가 요  경우 부 장과 사

에 여야 며, 상인 처분행 에는 주택  신증

축 는 공작  , 토지  개간 는 지  변경 등임.

▸ 편, ｢ 진 법｣ 16조 1항에 르면 사업계획 

승인시 는 인‧허가 상에 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 56조에 른 개 행  허가가 포함 . 즉, 토

지  개간 는 지  변경 등 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｣ 56조에 른 개 행 이고, 사업계획 승

인시 이러  행 는 다고 볼  사업계획 승인

시 첨부  건축계획이 명 히 공 어 조구역 안   

상이라고 본다면 마 히  승인 처분 에 행해 어야 

 것  사료 . 그 다면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  

높이를 알  있는 가 첨부 느냐 여 에 라 달라질 

 있는 , 사업계획 승인시 건축  높이  면 , 

조감도 등  첨부 도  규 고 있고, 이미 도시계획시  

부시 조 계획도 결 어 있었  감안   ｢군사

지  군사시  보 법｣ 13조에 라 사업계획 승인 



 부 장과  동 를 얻어야 했 이 마 함. 다만, 

강부구청장이 사업계획 승인시 승인조건  “본 사

업계획 승인과는 별도  건축법, 산지 리법, 소 시

지  안 리에  법 , 국토  계획  이용에 

 법 , 도법, 도법, 식품 생법, 공 생 리법, 

폐 리법, 경보 법  소 진동규 법, 도시

통 진법 등 개별법에  인‧허가 신고 사항 등이 

요  시에는  규  이행  후 사업  시행 여야 

다”고 지시  감안   요  법사항  처리

에는 다소 어 움이 있다고 사료 .

3. 각종 원회 심 ․자  졸속 처리  등 특 에 

한 사항

3-1. 2006  11월 우이 원지 시   소 주(이 ) 부  안

어 강북구청장이 울시 도시공원 원회(푸른도시국 공원조

과)에 자  요청  도시계획시  부시 조 계획 변경 요

청안에 여 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 과는 연  않  

이   처분  것   사업시행자 사업추진  지원  목

에  졸속 처리했다는 부  자 롭다고 보  어 움. 

◦ 울시 도시공원 원회를 지원 는 부 인 푸른도시국 공원조

과는  우이 원지 시   소 주 부  안  우이 원

지 부시 조 계획 변경요청 자 안에 여 “시  면



 등이 재  도시 리계획 황과 상이 여 요청 를 돌

 드리 니 이해 있 시  라며, 향후 도시공원 외  도시

계획시 에 여 우리시 도시공원 원회에 자 요청 실 경

우 요청사 를 명 여 주시  랍니다.”라는 내용  

처분 .

◦ 지만 강북구에  자체 연구용역 여 행  2006 도 우이 

원지 조 계획  푸른도시국에  지   시 면  

황이 시 어 있고, 강북구도  보고 에 삼각산  

벨트  목  우이 원지 능  여 낙후  

지역경 를 회복 자는 취지도 명 히 시 고 있 에도 불

구 고, 단  행  불  를 고 처분 여 자  

회조차 부여 지 않  것  행 사업시행자를 염 에 고 

행  처분이라는  갖지 않   없 .

◦ 특히 이 처분이 있  2개월 후인 2007  2월 훈 당

시 울시장  컨벤 산업  강  계획    있고, 

그 직후인 같  해 3월  사업시행자가 토지매매 계약  체

결 는 과 이 있었   감안   이러   납득

 어 운 이 있 .

◦ 당시 단  행  불   자 요청  처분  것  

행 편 주 에 다름아닌 것  집행부   구함.

3-2. 원지 시   부분  양시 인 시  허가  것

 원지 시  입법목 에 부합 지 않  결 이며, 이  



여 부   견도   안  것  원회 

심 가 졸속  행해 다는  증 며, 사업시행자에 특

를 주었다는  외에 달리 해  어 운 목임.

◦ 행 규 상 원지에는 양시  외 운동시 , 희시 , 편

시 , 특 시  등이   있고, 종  규 에 르면 

이러  시  건축면  체 원지 시  10%를 지 

못 도  규 고 있었   등  감안   번 우이 원

지 시  결  시  주  사업 계획  입법목 에도 

부합 지 않  결 이라 단 며,

◦ 그 뿐 아니라 부   견시 “ 시  이외  원지 

격에 부합 는 시   용도 시가 요”, “여러 계 별, 

연 별, 별 이용자 등  요구에   있는 다양  시 이 

도  계획요망”, “54평~105평 규모  도가 과연 

객   시 인지 검토 요”, “경 보 를  5 ․

20m 이  고고도지구이고 주변 개 황 등  종합  

감안 여 검토  것” 등  견이 시 었고,  울시 

녹색 울시민 원회도 “과다  시  인  존 원지 

능  상실이 우 는 만큼 시  규모를 폭 축소  

것”,“ 시  규모는 계획시  50% 이내가 도  

계획  것” 등 지속가능  평가 결과를 시 에도 불구

고, 종 도시계획 원회 심  결과 7 지 양 도미니엄 

건축  승인 고 부분  시  시  채우도  심  

것  특  외에는 명  법이 없다  것임.



3-3. 국립공원 인 지이고, 15미  이상 도 에 24미 만  토

지임  감안 면 7 이 아닌 5 지만 허용했어도 재  같

  어들었  것임.

◦ 상지 후는 북 산 국립공원과 개 구역이며, 면부

는 주거지역이 입지  경  여건과 원지 시  도조건

(15미  이상 도 에 20미  이상 고 있  것) 등  감

안   시  허용면  규모를 폭 축소 여 결 는 

것이 타당했 에도 이러  논 가 원회 심 에   리

지 않  것  원회 심  과 이 졸속  행해진 결과

에 해 지 않   없 .

3-4. 앙 부 차원에  북 산 도 개  지원했다는 도 

불식 지 않았 .

◦ 舊그린 크  입구  운 ( 구단 )  이 복원  

재청  요청  구청에  “ 구단 종합 용역”  

시행   구단 이 견 었다는 보도에 른 재

청  인‧이 복원 요구에 여 울시는 가지  여부 결

 후 이 결  요청 에도, 재청  지속 인 요구

에 라 구단 시민 장  이 복원  후 재자료  지

 것임.

◦ 이는 운 이 존  경우 재보 구역 등  이  북

산 도가 개 이 어 운 , 사업추진   앙 부 차원

 암 인 조라는 황상 이 있 .



4. 리 감독 부실 에 한 사항

4-1. 분양 는 회원모집계획  출  분양 는 회원모집  

는 행 는 ｢ 진 법｣에  명심 고, 뿐만 아니라 국

외인 일본에  분양 보작업  고 있다면 이는 분명  사

분양  국내법상 불법에 해당  인 시어 리 감독에 

만   것

◦ 분양 는 회원모집 행 는 사업공 이 20%를 과   

구청장  승인  아 가능 며, 이 에 행  행 는 명

게 ｢ 진 법｣에 .

◦ 이미 사업시행자는 강남구 청담동에 보  짓고, 사 분양 

 불러일  자인 본부장( 과장) 부  

검찰에 사 뢰   있고, 사  주  시 명 이  차  

있었  감안   보다 철  지도감독이 행해 여야 함에

도 이를 철 히 리감독 지 않  것  행  당국  안일  

인식과 에 른 것  추후 이  같  일이 재 지 않

도  주 시킬 요가 있겠 .

◦  국외인 일본에 도 사 분양 이 고 있  감

안 여 법리검토도 있어야  것임.

4-2. 사업시행자가 뇌  주고  것  종 인( )  경

우 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 업 등 이 불가함  명

심 여 추후 리 감독  철 히 이행  것



Ⅴ. 시   처리 요구사항

1. 차상 하자  및 계 공 원 책 요

  사업지내 산지 리법상 공익용산지 45,000여 평 미 에 

여 부시 조 계획 결   건축허가  사항  산지 리법에 

명 히 는 사항 , 각종 심   인․허가  계법 

차에 라 우  리  후 후속 차가 행해 야 함에도 불구

고, 사회 나 자연 경  미 는 향이 큰 개 사업  

자  단 여 인허가를 해  행 는 차상 명  자

 여겨지는 , 울시  강북구 계공 원  책 고,추후 

이  같  가 재 는 일이 없도  계부  차를 

면 히 진행 는 안  강구 여 우리시 회에 보고  것

  도시계획시 인 우이 원지는 1종일 주거지역에 고 

행 법규상 원지는 1종일 주거지역에 시   없 에도 

불구 고, 행 ｢국토  계획  이용에  법 ｣에 맞지 않게 

원지 시  규모 축소  부시 조 계획  결  것  

법  논란이 명 고, 면  법 검토 없이  인허가 심  

차를 이행  것  분명  차상 자라  것이므  이에 

계  울시  계공 원  책 고 추후 같  일이 재

지 않도  책  마 여 우리시 회에 보고  것

  원지 능복원 등 재 가 불가 다고 단했다면 행 용



도지역  1종일 주거지역에  자연녹지지역  사  변경

여 추진  경우  도  시   재  같  논란  

소   있었  감안   이  울시 주 부  

리감독 소 에 른 책임  면  어 다  것이므  이에 

 처리  향후 재  안  강구 여 조 고, 조  결과

를 우리시 회에 보고  것

  사업계획 승인시 출  분양계획안에 르면 100% 공 (분

양 ) 만 계획 고 있었고, 54평 이상  평  주  건축

계획임  감안   이는 사실상 주택(아 트)처럼 특 인에게 

사용   목 이 있었  것이 아닌가 는  갖게 며, 

이는 구청장 사업계획 승인 당시 사업시행자  여  ｢ 진

법｣ 입법목 에 맞게 분양  회원 를 고루 분 여 이러

 이 없도  행 지도   있었 에도 불구 고, 어떠  

조 도 취 지 않  것  인가권자인 구청장과 지도감독  

를 지닌 울시장( 과장)  각각  를 게 리했다  것

이므  이에 계  공 원  책임   것.

  허  작  사 경 검토 를 토  경 향 평가가 진

행  경우 그 결과도 신뢰  어 다는  등  감안   당

 허  작  사 경 검토 를 사 에 인 시 조

지 않  것  담당공 원이 주 를 게 리  것 , 사실 

인 추가조사 후 요  조 를 취  것.



2. 각종 원회 심 ․자  졸속 처리 등 특  및 추가 

감사 및 사 요 에 한 사항

  2006  11월 우이 원지 시   소 주(이 ) 부  안

어 강북구청장이 울시 도시공원 원회(푸른도시국 공원조

과)에 자  요청  도시계획시  부시 조 계획 변경 요청안

에 여 울시 푸른도시국 공원조 과는 연  않  이  

 처분  것   사업시행자 사업추진  지원  목 에  

졸속 처리했다는 부  자 롭다고 보  어 운 , 일

 과  추가조사 여 우리시 회에 보고  것. 

  도시공원 원회 자   도시계획 원회 심  결과 원지 시  

 부분  양시 인 시  허가  것  원지 시  

입법목 에 부합 지 않  결 이며, 이  여 부  

합리 인  견도   안  것  원회 심 가 졸

속  행해 다는  증 며, 라  사업시행자에게 특

를 주었다는  불러일 키는  심 원 등 심  과 에 

참여  계인에 여 감사  조사 등 추가조사를 요구함.

   ※ 특별 원회에  2012.2.24 “ 울특별시 도시계획 원회 

원 해  구 건 안”  출 고, 2012.2.29 본회 에

 결  : 2008  10월 22일 당시 원  재 지 

동 인 6명  도시계획 원회에  해  것  구



  우이 원지는 국립공원 인 지이고, 15미  이상 도 에 24미

만  토지임  감안   원지가 도시계획시 이라는 

이  도시계획시 인 양 도미니엄  를 5 에  

 2개   7 지 허용토  심  것  사업시행자

에게 특 를 주었다는  불러일 키 에 충분   이에 

해 도 면  감사  조사를 요구함.

3. 리 감독 부실 및 재발 방지 대책 강  

  분양 는 회원모집계획  출  분양 는 회원모집  는 

행 는 ｢ 진 법｣에 이 명 고, 우이 원지 사업시행

자 부  국내외에  분양  회원모집계획 승인  사 분양 

이 분명했 에도 불구 고, 울시  강북구 담당공 원  

이   어떠  증 자료 집도 없이 검찰 고 조 만  

행  것  리  지도감독 책임  다했다   없는 것인  

이  같  일이 재 지 않도  책  강구  것

   사업시행자가 뇌  주고  것  종 인( )  경우 

사업계획 승인 취소는  업 등 이 불가함  명심

여 추후 리 감독  철 히 이행  것

   북 산 도 개  지  사업승인 취소가 어 워 사업진행이 

불가 다고  경우 공공  증진   구체 인 개 안  

마 여 우리시 회에 보고  것. 



Ⅵ. 종합의견

○ 울시 강북구 우이동 산14-3번지 일 에 건  인 “The 

Pinetree Condo & Spa"(이  북 산 도)는 국립공원 북 산에 

인 고 있어 다양  개 규 를 고 있 며 고  도가 

들어 에는 곤란  곳임에도 불구 고 건 고 있어 인‧허가 과

상   공 원 재량권  남용 등에 해 많  이  

, 일  사업진행 차, 분양과  차, 그 에 이 사업에 

 일체  내용  특별 원회를 구 ‧운 여 조사‧규명 .

○ 조사 간인 지난 2011  4월 13일부  재 지 아  차  회

를 거쳐 조사, 검증  장 , 증인‧참고인 조사를 통해 

차상 자 , 각종 원회(도시공원 원회, 도시계획 원회) 

심 ․자  과 에  졸속 처리에 른 특  , 리 감독 

부실  등 크게 열 가지 시   후속 조 를 요구 .

○ 울시는 우리 특별 원회  시   조 요구 사항에  그간

 조  외에 후속 감사  조사를 거쳐 행 차상 자를 야

 계공 원에 해 는 그에 상 여 책해야  것이며, 

이번 사안과 여 집행부 산  각종 원회  심 ․자  

차가 졸속  진행 는 일이 없도  후속 책  마 는 등 

이번 사안과 같  일이 재 는 일이 없도  재  지를  

특단  책  강구 고, 북 산 도 개 계획  보 여 공공

 증진 안  마 해  것  요구함.



※ 서울시의 련 후속처리 경   결과

1. 추진경과

◦ 2008.12.01~04 : 감사원 특별감사( 부시 조 계획 )

▸ 계획에 리가 없다는 소견(지 사항 없었 .)

◦ 2011.02.15 : 도 사 분양  시행사 사 뢰 

( 울시→북부지검)

▸ 시행사  등 자 2명 구속 (2011.6.10)

◦ 2011.12.08~12.30 : 시 자체감사 실시 (1차)

▸ 강북구 도시계획입안  사업계획승인, 건축허가 등 인‧허

가 과  다  미  사항 지

◦ 2012.01.30~03.09 : 시 자체감사 실시 (2차)

▸ 감사  직원 3명, 외부 가 6명( 3, 건축사1, 시민

부즈만2)

◦ 2012.02.06~02.24 : 감사원 종합감사

▸ 지 사항 없었 .

◦ 2012.03.26 : 2차 조사결과 시장단 보고(감사 실)

▸ 직원 장 , 직원신분상 조 , 향후 책 등 마  지시

◦ 2012.05. : 북 산 도 개 리 조사 감사

▸ 울시 감사  조사담당



2. 감사 실 사결과  요지

◦ 도시계획분야 감사

▸ 북 산 주변 고고도지구  미 용

▸ 도시계획시 ( 원지) 결 신청  심 결 부

▸ 고고도지구내 지 면 토 후 건축 부

▸ 원지 용도지역( 1종일 주거지역) 지  부

▸ 구(區) 도시계획 원회 자 결과 미

▸ 시(市) 도시공원 원회 자  부

▸ 원지 본계획 용역결과 불용에 른 산낭

▸ 시(市) 도시공원 원회 자 결과 결 과  부

◦ 건축분야 감사

▸ 건축법 편법 용  지상  지  건축

▸ 지  닥면  연면 에 산입 지 않  부당 계

▸ 외 장 면  건축면 에 산입 지 않  부당 계

▸ 운동시  면  실 보다 과장 여 계

▸ 에 미달  지  부당 게 건축허가 처리

◦ 사업계획승인분야 감사

▸ 사업계획승인 시 계  견 임  

▸ 공익용산지를 해 지 아니 고 사지 용허가 처리

▸ 도시계획시  사업시행자 지  부

▸ 산악  상양도에 른 종합 책 미 립

▸ 존 도  과도  토  주변지  단   훼손

▸ 사업부지 내 지장 목이식 리 부



3. 감사 실 사결과 계획

◦ 행 상 조

▸ 북 산 도 조사결과를 (부 )에 통보 여 사  

리사항이나 잘못이 재 생 지 않도   직원에게 

 실시 도  조

▸ 시 회 북 산 난개  특별조사 원회에 조사결과 출  

명

◦ 업 개

▸ 앞  도시계획 원회 자 결과를 인‧허가 승인조건에 포

함 는 안검토

◦ 신분상 조  :  16명

▸ 북 산 도 난개 과  인․허가 처리나 심 과 에  

업 소 이나 리가 출  직원에 여는 신분상조

▸ 훈계 : 16 명 ( 행  생시 이 2006.12~2009.2  

징계시효(2 ) 경과 어 “훈계”처리)


